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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에크의 자생적 질서와 협조적 행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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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하이에크의 문화진화론이 이론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생적 질서

가 개체선별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시장질서하에서 협조적 행위규칙이 선별

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될 수 있다는 것을 논증해야만 한다. 그러나 시장

거래가 익명적 다수에 의해서 거래된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자생적 시장 

과정 속에서 협조적 행위규칙이 선별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기 어렵다. 

그렇다고 이것이 시장질서가 반드시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

하지는 않는다. 사회의 특정 제도적 조건하에서 협조적 행위규칙은 생존할 

수 있고, 이는 시장거래가 효율적 결과를 낳기 위해서는 협조적 행위규칙

의 선별 조건으로서의 적절한 제도설계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 역시 여러 제도들 가운데 하나이며, 시장질서는 그 자체로 자생적이

기보다는 시장을 둘러싼 다른 제도들과의 상호작용 과정 속에서 이해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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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하이에크(F. A. Hayek)는 사회적 영역과 자연적 영역 모두에서 선택 

원리(selection principle)가 작동한다는 점에서 두 영역에서의 진화에는 

어떤 공통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렇지만 하이에크는 문화진화

(cultural evolution)가 다윈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문화진화에서는 

집단선별(group selection)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그 한 가지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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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ek, 1988, pp.23-25). 즉 자연적 진화에서는 선별 메커니즘

(selection mechanism)이 개별 유기체에 대해서 작동하는 반면에 문화

진화에서는 집단의 수준에서 작동한다는 것이다. 

개체선별과 집단선별이라는 선별 단위의 문제는 진화이론에서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전통적인 다윈주의에 따르면, 생물학적 진화에

서 선별의 단위는 집단이 아닌 개별 유기체이다. 그러나 최근의 생물학에

서도 집단선별이 가능하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사회

적 영역에서도 집단선별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Hodgson, 

1996; Henrich, 2004).

그러나 많은 하이에크 연구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문화진화에서 집단

선별이 작동한다는 하이에크의 주장은 자생적 사회질서(spontaneous 

social order)에 대한 자신의 개인주의적 설명과 양립하기 힘들다. 하이에

크의 방법론적 개인주의(methodological individualism)에 따르면, 행

위규칙의 선별과 전수 과정은 개별 행위주체의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설명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생적 질서가 집단선별의 결과라면, 어떠한 행

위규칙이 선별될 것인가는 더 이상 개별 행위주체의 관점에서 설명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다음의 두 가지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 하나는 

문화진화에서 선별 단위에 대한 문제이다. 비록 하이에크 자신은 방법론적 

개인주의와는 양립할 수 없는 집단선별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

이에크의 문화진화가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검토한다. 만일 하이에크의 주장을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면, 문화진화에 대한 그의 주장이 반드시 방법론상으로 모순을 빚고 있다

고 간주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문화진화가 개체선별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

히 문제는 남는다. 즉 개별 행위주체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선별된 행위규

칙이 반드시 사회적으로도 최적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진화

게임이론 등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어떤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개체선

별의 결과로 이타적 혹은 협조적 전략이 생존할 수 있다. 이는 시장질서하

에서 협조적 행위자들이 생존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충족될 수 있다면, 

개체선별에 의한 문화진화가 사회적으로도 효율적인 자생적 사회질서를 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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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하이에크의 문화진화에 대한 또 

다른 쟁점, 즉 협조적 행위규칙이 생존할 수 있는 조건들이 시장질서하에

서 과연 충족될 수 있는지의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만일 협조적 행

위규칙 선별에 필요한 조건이 시장질서하에서 충족될 수 있고, 문화진화가 

개체선별의 결과로 설명될 수 있다면, 시장질서의 효율성에 대한 하이에크

의 설명은 이론적 정합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 제Ⅱ장에서는 하이

에크의 자생적 질서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하이에크가 봉착한 이론적 딜레

마를 정리하고 있다. 하이에크의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따르면 행위규칙은 

개인들의 혁신과 모방에 기초해야 하지만 그렇게 선별된 행위규칙이 사회

적으로 반드시 편익적 결과를 낳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하이에크는 자생적 

질서의 효율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방법론적 개인주의와 배치되는 집단선별

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제Ⅲ장은 하이에크의 문화진화를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재해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하이에크의 문화진

화에서 선별 단위는 집단 자체이기보다는 집단에서 준수되고 있는 행위규

칙이다. 이 점은 하이에크 자신의 집단선별에 대한 주장과는 달리, 문화진

화에서 개체선별 메커니즘이 작동한다고 해석할 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어서 제Ⅳ장은 하이에크의 문화진화를 개체선별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

다면, 그러한 선별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

는 협조적 행위규칙이 선별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며, 그러한 조건이 자

생적 시장질서하에서 충족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제Ⅴ장에서는 시장질

서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협조적 행위규칙이 생존할 수 있는 적

절한 제도적 여건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행위규칙과 제도설

계의 공진화 가능성이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마지막

으로 제Ⅵ장은 전체의 논의를 요약하고 있다. 

Ⅱ. 자생적 질서와 하이에크의 딜레마

하이에크의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따르면, 사회라는 전체는 그것을 통해

서 개인의 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실체가 아니며, 사회의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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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들과 독립적으로 이해될 수 없다. 따라서 전체로서의 사회 현상은 

개별 행위들과 그들의 상호작용, 그리고 양자의 결합된, 의도하지 않은 효

과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으며 또한 설명되어야 한다. 이는 문화진화 과정

에서 행위규칙의 선별은 개별 행위주체들의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떤 개인이 전통적인 관행

으로부터 이탈하여 새로운 실험을 하고, 이것이 그 사회의 다른 행위방식

들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그 집단의 점점 더 많은 구성원들에 의해서 모방

되고 전파됨에 따라 그 집단의 새로운 행위규범으로 자리 잡게 된다

(Hayek, 1979, p.161). 이처럼 하이에크는 개별 혁신가에 의한 변이와 

개인들의 모방에1) 의한 행위규칙의 선별 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하이에크가 문화진화를 변화하는 환경에서 그 집단이 새롭게 직면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때(Hayek, 1967, p.71), 개

인주의적 견해에 따르면, 개별 행위주체들만이 그 문제를 인식할 수 있으

며 그 변하는 환경에 적응해 나갈 수 있다. 왜냐하면 자신이 처해 있는 특

수한 환경은 각 개인들이 가장 잘 알 수 있으며, 따라서 그 환경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가장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이에크에 따르면, 시장질서는 구성원들의 일반적 후생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며, 정의로운 행위규칙(rules of just conduct)으로서의 

사적 소유권과 계약의 자유는 시장질서가 효율적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Hayek, 1973a, p.29). 그러한 행위규칙은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설계

되지 않은 자생적 진화의 산물이다. 그런데 행위규칙이 문화진화의 산물이

라면, 이는 개별 행위주체들의 자발적 상호작용의 결과이어야만 한다. 

그러나 문제는, 하이에크도 인정하듯이, 개인 차원의 모방과 학습에 의

해서 선별되어 진화한 규칙이 그 자체로서 항상 편익적인 사회질서를 보장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하이에크에 의하면 “주어진 개별 행위규칙 

체계가 행위 질서를 만들어 낼 것인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질서를 만들어 

낼 것인가는 개인들이 행위하는 그 환경에 의존(Hayek, 1967, p.67)”하

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는 해로울 수 있는 새로운 개별 행위규칙이 다른 

 1) 하이에크에 의하면 이러한 학습을 통한 문화진화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은 모방이

다. “점진적으로 진화해 온 인간의 행위규칙들은 … 전통, 교육, 모방에 의해서 전

수되었다(Hayek, 1988,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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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서는 편익적일 수 있다(Hayek, 1967, p.71).” 즉 동일한 행위규칙

이라고 하더라도 개인들이 행위하는 환경에 따라 상이한 질서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선별된 규칙을 개인들이 준수함으로써 질서가 형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인 질서가 그 자체로서 편익적 성격을 보장하지는 못한

다.

하지만 하이에크는 정의로운 행위규칙이 어떻게 개별 행위주체의 상호작

용에 의해서 선별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 대신 그는 자생적 

사회질서가 사회적으로 편익적 결과를 갖는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집

단선별에 의존한다. 즉 문화진화에서는 선별 메커니즘이 개체 차원이 아닌 

집단에 대해서 작동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집단선별에 대한 

주장은 하이에크 자신의 개인주의적 관점과 모순을 빚는다는 것이다. 어떤 

규칙을 준수하는 집단이 더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그 규칙이 선별되었다는 

주장은 선별이 집단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행위규칙의 선별 메커니즘이 개별적인 혁신과 모방에 기초하여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환경에 대한 개인의 적응과정을 통한 자생

적 질서의 출현이라는 개인주의적 설명과는 양립할 수 없다. 

Vanberg(1986)는 이러한 집단선별 주장은 기능주의적(functionalist) 

설명방식이라고 비판한다. 기능주의적 설명에 따르면 사회체제의 유지에 

대한 공헌이 사회 패턴 혹은 제도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다. 즉 어떤 사회

체제 혹은 제도가 존재하고 유지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그 집단을 유지하

는 데에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하이에크는 다분히 기능주의

적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주장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하이에크는 문화진

화를 “알려지지 않은, 그리고 아마 아주 우연한 이유 때문에 채택된 관행으

로부터 그 집단이 차별적 이익을 얻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선별 과정의 결

과(Hayek, 1979, p.155)”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하이에크는 집단선별

을 통해서 문화적 규칙의 유리한 사회적 효과를 그 규칙의 출현과 유지에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이는 분명히 기능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주장이며, 이처럼 선별이 개인이 아닌 집단 차원에서, 즉 집단을 단위로 

해서 선별 메커니즘이 작동한다는 것은 또한 그의 방법론적 개인주의와는 

배치되는 주장인 것이다.

하이에크가 봉착하는 딜레마는 바로 이 지점이다. 자신의 개인주의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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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따르면, 행위규칙의 선별이라는 문화진화 과정은 개체선별의 과정이

어야 하지만, 그러한 개체선별의 결과로 발생하는 자생적 사회질서가 사회

적으로 최적이라는 보장이 없다. 반면에 자생적 사회질서의 효율성을 주장

하기 위해서 그는 집단선별의 의존하지만 이는 개인주의적 견해와 모순을 

빚는다. 

이러한 하이에크의 딜레마에는 두 가지 쟁점이 내포되어 있다. 하나는 

선별 단위의 문제, 즉 문화진화에서 선별 메커니즘이 개인적 수준에서 작

동하는지 혹은 집단적 수준에서 작동하는지의 문제이다. 다른 하나는 문화

진화에서 협조적 행위의 진화 가능성, 즉 집단에 편익적인 결과를 낳는 협

조적 전략이 선별 메커니즘을 통과하여 생존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특

히 이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 문제와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그와는 별개

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만일 하이에크의 주장처럼 문화진화에서 집단선별 

메커니즘이 작동한다면, 구성원들의 협조적 행위가 유지될 수는 있지만, 

이는 하이에크 이론 체계에 결정적인 모순을 낳는다. 반면에 집단선별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문화진화에서 협조적 행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

다면 그 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조건이 하이에크의 시장 질서에

서 충족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Ⅲ. 문화진화에서의 선별단위: 개체선별과 집단선별

하이에크가 자생적 질서의 효율성을 보이기 위해 집단의 효율성을 기준

으로 행위규칙이 선별된다고 주장한 것은 개별 행위주체의 차원에서 선별

된 행위규칙이 사회적 편익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기능주의적이라는 문제와 함께 하이에크 자

신의 개인주의적 설명방식과 모순을 빚는다. 

반면 Hodgson(1996)은 하이에크의 집단선별에 대한 주장을 적극적으

로 옹호한다. 최근의 생물학에서도 집단선별이 가능하다는 주장들이 제기

되고 있으며, 생물학적 진화에서 집단선별이 가능하다면, 사회적 영역에서

는 더욱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집단선별 과정에서 무임

승차자를 제어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면, 문화진화에서 집단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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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동할 수 있다. 따라서 하이에크의 오류는 그가 집단선별을 주장함으

로써 방법론적 개인주의와 모순을 빚고 있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회

적 진화에서 개별 구성원들 수준 이상에서 작동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선별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즉 문화진화는 

개체선별을 포함한 다층적(multilevel) 선별과정을 수반하는 것으로 이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하이에크는 시장질서의 효율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집단선별에 의

존하고 있지만 그에게 집단선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체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은 부재하다. 그는 단지 문화진화에서는 집단선별이 작동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문화진화에서 집단선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를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하이에크의 주장에

는, 예컨대 무임승차자의 제어나 선별 메커니즘의 작동 속도와 같은, 집단

선별 메커니즘의 작동에 필요한 조건이 시장질서하에서 어떻게 충족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이처럼 방법론적 개인주의와의 모

순을 빚을 뿐만 아니라 집단선별이 작동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설

명이 없다는 점 때문에 문화진화에서 집단선별이 작동한다는 하이에크의 

주장은 그의 이론 체계에서 가장 취약한 고리로 지목되고 있다(Sugden, 

1993, p.400). 

만일 개체선별과 집단선별이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선별 단위의 

문제는 하이에크의 논의에서 생각만큼 결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 집단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행위규칙이 선별된다고 할 때, 사회적으로 유리하기 때

문에 선별된 행위규칙이 그것을 따르는 개인들에게도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이는 개인주의적 설명에 본질적인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문화진화에서 집단선별이 작동한다

고 하더라도 그것이 개체선별의 결과와 사실상 동일할 수 있고, 따라서 하

이에크의 문화진화를 개체선별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선별 단위에 대한 논의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사실은 집

단 간 경쟁에서는 협조적 혹은 이타적 행위자의 비율이 높은 집단이 그렇

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생존에 더 유리한 반면에 집단 내 경쟁에서는 이기

적 행위자가 이타적 행위자보다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회



194  조 필 규

적으로 최적인 결과를 낳는 행위규칙이 그것을 따르는 개인들에게도 항상 

이익이 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개인들은 끊임없이 그러한 행위규칙으

로부터 이탈할 유인을 갖게 된다. 따라서 어떤 행위규칙이 사회적으로는 

아무리 이롭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그 규칙을 이탈함으로써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는 그 행위규칙이 선별될 수 없을 

것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무임승차의 문제이다. 이는 특정 규칙을 채

택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고 하

더라도 여전히 그 집단 내에서는 협조적 행위자가 무임승차자에 비해서 상

대적인 불이익을 입기 때문이다(Vanberg, 1986, p.187). 

따라서 집단선별과 개체선별이 동시에 작동하는 경우 선별의 결과가 어

떠할지는 두 선별 메커니즘의 작동 속도에 의존한다. 만일 개체선별이 집

단선별보다 더 빠르게 진행된다면, 행위규칙의 선별은 집단의 효율성보다

는 개인의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실제로 집단선별에 의

한 자생적 질서의 출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개체선별의 방향과 집단선별

의 방향이 동일하거나, 혹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적어도 집단선별

의 속도가 개체선별보다 빠르게 작동하여 집단선별의 결과가 개체선별의 

결과를 압도할 수 있어야만 한다(최정규, 2009a, p.352). 

그러나 게임이론이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용의자의 딜레마 게임

(prisoners’ dilemma game, 이하 PD 게임)과 같은 협조게임(coope-

ration game)이나 조정게임(coordination game) 등이 보여주는 것처럼 

개인적 관점에서의 최적이 사회적 관점에서도 최적이라는 보장이 없다. 비

록 한 집단 내에 이타적 행위자가 많을수록 그 집단의 성과가 더 좋을 수

는 있지만 집단 내에서 이타적 행위자에 비해 이기적 행위자의 보수가 더 

크기 때문에 모든 행위자들은 무임승차의 유인을 갖게 되고, 그 집단 내에

서 이타적 행위자의 전략이 지배적일 수 없다. 즉 개체선별과 집단선별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이 일반적일 뿐만 아니라 그 속도에 있어

서도, Wade(1978)에 따르면, 개체선별이 더 빠르게 작동한다. 집단선별

의 결과로 비효율적인 집단이 소멸하는 것보다는 개인들이 각자에게 더 이

로운 전략을 모방함으로써 집단의 행위규칙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이 더 빠

르기 때문이다. 

이처럼 효율적인 자생적 질서의 출현을 집단선별에 의존하여 설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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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방법론적 개인주의와 모순을 빚을 뿐만 아니라 하이에크 자신의 자생

적 질서에 대한 이론 체계에 취약성을 노출시키게 된다. 오히려 하이에크

의 자생적 진화에 대한 이론 체계는 개체선별의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을 

때 이론적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다. 즉 자생적 질서의 효율성은 개별 혁

신가의 실험과 모방이라는 개체선별의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어야만 한다. 

이는 하이에크 자신의 집단선별에 대한 언급에도 불구하고, 그의 문화진화

론을 개체선별이라는 관점에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단선별에서 선별 메커니즘이 전체로서의 집단에 대해서 작동한다고 할 

때 집단은 선별 단위로서 서로 간에 경쟁한다. 그러나 Sugden(1993)에 

따르면, 하이에크의 문화진화에서 서로 경쟁하는 것은 집단 그 자체이기보

다는 집단의 구성원들이 따르고 있는 관습이나 규범  등과 같은 행위규칙

이다. 예를 들어 영어라는 언어가 확대되는 과정은 영어를 사용하는 집단

과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들 간의 경쟁보다는 서로 다른 언어들 간의 

경쟁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문화진화에서 선별의 단위는 집단 

그 자체이기보다는 집단이 따르는 행위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Vromen(1995) 역시 하이에크가 말하는 ‘집단’이라는 말을 ‘질서

(order)’라는 말로 대체하면, 하이에크의 집단선별에 대한 주장이 반드시 

글자 그대로 집단선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하이에크에게 ‘질서와 요소’라는 개념은 ‘집단과 개인’이라는 개념과 쌍을 

이루고 있다(Hayek, 1967, p.66). 즉 하이에크가 말하는 집단은 곧 집

단의 질서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한 집단이 다른 집단으로 대체된다는 것

은 그 집단 내의 기존 질서가 새로운 질서로 변화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하이에크의 주장처럼 우월한 성과를 내는 집단이 열등한 집단을 대체한

다고 할 때, 그 ‘대체’라는 것이 반드시 어떤 집단의 물리적 소멸을 의미할 

필요는 없다. 새로운 집단의 출현은 다음의 세 가지 경우에 의해서 가능하

다(Vromen, 1995). 첫째는 집단 간 구성원들의 이동(between-group 

migration)에 의해서 기존 집단의 구성원들이 대체되는 경우이다. 이는 

글자 그대로 기존 집단이 새로운 집단으로 대체되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열등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우월한 성과를 내는 집단의 행위규칙을 모방하

는 경우, 즉 집단 간 모방(between-group migration)의 경우이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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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는 동일한 집단의 개인들이 서로를 모방하는 집단 내 모방(within- 

group imitation)의 경우이다. 이상의 세 가지 경우 모두 해당 집단의 기

존의 질서가 새로운 질서로 대체되는 결과를 수반한다. 

집단의 구성원들 자체가 변하는 첫 번째의 경우와 달리 두 번째와 세 번

째의 경우는 집단의 물리적인 대체를 수반하지 않는다. 그러나 구성원들에 

변화는 없더라도, 그 집단 구성원들이 따르는 행위규칙의 변화로부터 새로

운 질서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새로운 질서의 출현은 기존 

집단이 새로운 집단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어

가 웨일즈(Walse) 지방으로 확대됨에 따라 웨일즈라는 지리적 집단은 영

어 문화권으로 편입되었다. 그렇다면 비록 웨일즈 주민들이 감소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문화적 실체로서의 웨일즈의 질서는 영어 문화권으로 

대체되었다고 할 수 있다(Sugden, 1993, p.401). 이처럼 하이에크의 집

단의 대체를 새로운 질서의 대체로 이해한다면, 이러한 새로운 관습에 따

른 질서의 변화를 집단선별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은 오히려 오류일 수 있

다.2)

하이에크의 문화진화에서 생존 혹은 선별되는 것은 개인 혹은 집단 그 

자체가 아니라 집단의 구성원들이 준수하고 있는 행위 규칙이다. 한 집단

의 구성원들에 변화가 없더라도 그들이 기존의 행위 규칙을 변화시킨다면, 

이는 그 집단 내에 새로운 질서가 출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하이

에크가 말하는, 기존 집단이 새로운 집단에 의해서 대체된다는 것이 의미

하는 바는 바로 이것이다. 문화진화의 과정에서 우월한 성과를 내는 집단

이 열등한 집단을 대체한다는 의미를 이처럼 해석하는 경우, 선별 메커니

즘은 여전히 개별 행위자들 차원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

다. 하이에크의 문화진화에서 선별의 단위는 개별 주체들이 따르고 있는 

 2) 이러한 해석은 Nelson and Winter(1982)에서도 발견된다. 그들의 진화적 기업

이론에서 선별의 단위는 루틴(routine)이다. 생물학에서 개별 유기체가 유전자의 

담지자에 불과하듯이 개별 기업은 루틴의 담지자이다. 기업이 루틴을 혁신하는 경

우 전체 산업에서 변하는 것은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아니라 루틴의 시장 점유율이

다. 어떤 산업에 새로운 기업이 진입할 때 그 기업이 기존 기업들과 동일한 루틴을 

갖고 있다면, 이는 기존 루틴의 시장 점유율의 변화를 가져오지만 새로운 기업의 

진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즉 산업 전체에서 개별 기업들의 구성은 바뀌었다고 하

더라도 그들 기업의 루틴에서 변화가 없다면, 이는 산업 전체적으로는 아무런 변화

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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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규칙이라면, 행위규칙의 출현과 유지, 또는 대체는 결국 개별 행위주

체들이 해당 행위규칙을 따르는지 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

단선별에 대한 하이에크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장을 글자 그대로 이

해할 필요는 없으며, 하이에크의 문화진화는 오히려 개체선별의 관점에서 

일관되게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하이에크의 문화진화를 개체선별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체

선별의 결과가 집단의 효율성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진

화에서 개체선별의 결과로 사회적으로도 편익적인 행위규칙이 선별되기 위

해서는 개인들의 협조적 행위가 생존할 수 있는 조건들이 전제되어야 한

다. 이는 선별 단위의 문제와는 별개로 개체선별의 과정에서 협조적 행위

규칙이 생존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하에서는 개체선별의 결과로 협조

적 행위자들이 생존할 수 있는 조건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조건들이 하이

에크의 시장질서에서 충족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Ⅳ. 시장질서하 협조적 행위규칙의 자생적 선별 가능성

하이에크에 따르면, 자생적 질서는 그 질서에 속한 개인들이 일련의 행

위규칙을 준수함으로써 생겨난다. 이는 어느 누구도 모든 정보를 완벽히 

보유할 수 없고, 지식이 분산된 거대사회(Great society)에서 개인들이 

갖고 있는 구조적 무지(constitutional ignorance)에 대한 필연적 대응

이다. 구성원들이 서로를 알고 있는 소규모 대면 사회의 경우에는 구성원

들이 공통의 목적을 공유할 수 있었으며, 그 목적들 간에 위계를 정하는 

것이 구성원들 사이에 합의될 수 있었다. 그러나 사회의 규모가 커질수록 

구성원들이 공통된 목적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또한 개별 구

성원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모든 상황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3) 거대사회에서 개별 구성원들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

양해지고 이에 따라 특정한 목적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는 것은 어려워진

 3) “거대사회에서 인간 행동들의 전체 질서(행동질서)의 기초가 되는 모든 특수한 사

실들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불가능하다(Hayek, 1976,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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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대신에 복잡한 사회의 추상적 측면들과 관련된 합의의 가능성은 점

차 증대한다. 이는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알

려진 특정한 사실들에 대한 지식은 감소하는 반면에 그들 구성원들이 공통

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식은 복잡한 사회현상들의 추상적인 측면들에 대

한 것이라는 사실의 결과이다(Hayek, 1976, pp.12-13). 

따라서 개인들이 자신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알 수도 없고, 

또한 다양한 구체적인 목적들 간에 합의도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는 

단지 개별 행동들에서 공통적인 추상적 측면만을 규제할 수 있는 행위규칙

에 대한 합의만이 가능할 뿐이다. 왜냐하면 분쟁 당사자들이 추구하는 특

정 목적들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합의가 도출되기 어렵지만, 그 해당 사

건에 적용할 수 있는 규칙에 대한 합의는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행위규칙이란 공통의 목적이 존재할 수 없는 상황에

서 개인들이 각자의 기대에 기초해서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

도록 해주는 일종의 수단인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들이 그러한 추상적인 

행위규칙을 준수함으로써 개인들의 기대가 서로 조정될 수 있다. 그리고 

추상적 행위규칙의 준수를 통해서 개별 행위들이 조정된 결과로서 출현하

는 것이 하이에크가 말하는 자생적 질서인 것이다.

이처럼 거대사회에서 추상적 행위규칙에 대한 합의 자체가 불가능한 것

은 아니다. 문제는 그러한 합의가 자생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떻게 출

현할 수 있으며, 합의된 행위규칙이 어떻게 자생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를 설명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상호적 이타주의(reciprocal 

altruism)에 대한 가설이 이에 대한 한 가지 유력한 설명일 수 있다.

Trivers(1971)에 따르면, 개인들은 미래에 타인의 호혜적 행동을 기대

하고 이타적 행동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이타적으로 보이는 행동이 사실은 

이기적 행동의 결과일 수 있거나, 혹은 적어도 이기적 행동이라는 관점에

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반복적인 PD 게임의 상황을 가정하

면, 이번 게임에서의 이익을 위해 배신 전략을 선택하는 경우 이후 게임으

로부터 그는 상대방의 협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게임이 무한히 반복되

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어떤 일정한 확률로 둘 사이에 반복적으로 

게임이 진행된다면, 이 경우 이후 상대방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 각 개인들

은 협조적 전략을 취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회적으로 최적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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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할 수 있게 된다. 

그러한 협조 전략의 대표적인 경우로 TFT(tit-for-tat) 전략을 들 수 

있다. Axelrod(1990)에 따르면, 무조건적인 협조보다는 상대방의 전략 

여하에 따라 협조와 배신을 선택하는 TFT 전략과 같은 조건부 협조 전략

이 더 높은 보수를 가져다준다. 이는 게임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게임의 상

대방을 다시 만날 가능성이 일정 확률 이상으로 존재한다면, 협조적 전략

이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임이 일정 확률 이상으로 반복됨에 

따라 자신의 배신행위가 이후 게임에서 상대방의 보복에 의해 응징될 수 

있다면, 반복적인 PD 게임 상황에서 협조적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 이 

경우에 개인들에 의한 협조적 균형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이때의 협조는 무

조건적인 협조가 아니라 TFT 전략과 같은 조건부 협조이다.

이러한 협조적 균형이 얻어지기 위해서는 게임이 일정 확률 이상으로 반

복될 수 있어야만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PD 게임에서 협조적 행위가 

가능한 이유가 자신의 배신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후 게임에서 보복할 

수 있다는 위협 때문이라면, 협조적 균형을 가능하게 하는 보복 행위가 얼

마나 효과적인지는 게임이 반복될 확률에 따라 달라진다. 더구나 게임의 

당사자들이 많을수록 보복의 유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협조적 균형이 유

지되기 위해서는 2인 게임에 비해 훨씬 더 높은 확률로 게임이 반복되어야

만 한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러한 반복 게임 상황에서 협조적 균형을 유지

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이 하이에크가 말하는 거대사회에서 충족될 수 있는

가하는 점이다. 

하이에크에게 자생적 사회질서의 효율성은 곧 시장질서의 우월성을 의미

한다. 그에 따르면, 분권적 시장경제가 우월한 것은 의사결정이 개별 경제

주체에게 위임되어 있기 때문이다. 거대 사회의 복잡한 현상에 직면한 개

인들은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이성의 한계 때문에 구조적 무지에 봉착해 

있다. 따라서 사회 전체적으로 분산되어 존재하는 지식을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자신의 목적으로 위해 자신이 갖고 있는 지

식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거대사회에서 개별 의사결정이 각자에게 위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시장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완벽히 보유할 수 없을 만큼 

시장 거래가 다수의 익명적 개인들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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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 Vanberg(1986)가 지적하는 것처럼, 시장 거래에서 익명적 거래자

들의 이동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는 PD 게임의 상황에서 상대방을 다

시 만날 확률이 지극히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시장 

거래의 익명성 때문에 보복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러한 특성은 상호적 이타주의 가설이 주장하는 것처럼 협조적 균형이 유지

될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PD 게임에서 게임의 상대방이 임의적으로 결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 

역시 협조적 행위가 생존할 수 있는 조건으로 알려져 있다(Grafen, 

1984; Bergstorm, 2002). 즉 게임의 참여자가 상대방의 유형을 식별할 

수 있고, 협조자는 협조자와, 그리고 배신자는 배신자와 게임을 벌이는 경

우이다. 특히 이러한 유유상종(assortative interaction)은 국지화를 통

한 집단의 분절화가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 더욱 강화된다. 다자간 PD 게

임에서 모든 사람은 배신자보다는 협조자와 만나는 것을 선호한다. 집단이 

서로 고립되어 존재하여 집단 간 이동이 제한되어 있고 각 경기자들이 서

로의 유형을 식별할 수 있다면, 협조자들은 배신자들이 자신들 집단으로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 경우 협조자와 배신자는 각각의 

유형에 따라 분리되어 존재할 것이며, 그 결과 협조자들로 구성된 집단이 

배신자들로 구성된 집단에 비해서 더 높은 보수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거대 사회에서 시장 거래가 익명의 다수에 의해서 수행된다는 것

은 시장 경제에서 모든 사람들이 거래의 상대방이 어떤 유형인지를 정확하

게 식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시장 경제에서 

거래집단이 분절되어 고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집단 간 이동가능성이 

상존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형식별과 유유상종에 의해서 협조적 균형이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Bergstorm(2002)에 따르면, 이 경우에도 각 개인은 협조자로 보이는 

상대방과 만나기를 선호할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모든 사람들이 협조자와 경기하기를 원하고, 결과적으로 실제 협조자

인 참여자가 실제 협조자를 만날 확률이 배신자를 만날 확률보다 높게 된

다. 예를 들어 공공재 게임에서 참여자들 간에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 그

렇지 않은 경우보다 공공재에의 기여율이 높아진다는 실험 결과가 보고되

고 있다. 이는 거래 당사자들이 자신의 유형에 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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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줌으로써 상호간에 협조적 행동을 유도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유형을 거래 상대방에 알려줌으로써 상호간에 유형을 

정확히 식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참여자들에게는 언제나 기회주의

적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들이 식별된 유형을 신뢰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존재한다. 즉 신호발송으로서의 참여자들의 의사소통은 

단지 ‘값싼 수다(cheap talk)’에 불과할 뿐, 여전히 협조적 전략을 안정적

으로 유시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최정규, 2009b, p.142). 

이러한 점들로 볼 때, 하이에크가 말하는 거대사회, 즉 익명성과 이동가

능성이 높은 다자간 거래라는 시장 경제의 특성상 협조적 행위규칙이 개체

선별의 결과로서의 선별될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결과적으로 자생적 시장질서가 사회적 최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

다. 

Ⅴ. 시장질서와 사회제도의 공진화

그렇다면 상대방이 임의적으로 결정된다면, 반복적인 협조게임에서 협조

적 균형은 출현할 수 없을까? 이미 살펴본 것처럼, 시장 거래에서 참여자

들의 익명성과 높은 이동가능성은 보복의 어려움 때문에 조건부 협조에 의

한 협조적 균형이 유지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

실들이 시장질서가 반드시 비효율적이라거나 혹은 시장질서하에서 협조적 

행위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 오히려 하이에크

의 자생적 질서가 갖는 취약성에 대한 논거들은 역으로 시장질서하에서 협

조적 행위규칙이 생존할 수 있는 조건들이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

을 반증한다. 

인간들의 사회적 질서가 자연적 질서와 다른 점은 행위의 가능한 범위를 

정의하는 사회제도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시장 역시 그러한 사회제도들 중 

하나이다. 시장은, 예컨대 국가와 같은, 다른 사회제도 내에 배태되어

(embedded) 존재하는 것이지, 제도적 진공상태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따

라서 시장은 주체들의 행동을 제약하는 규칙들로 구성된 특정 제도들에 영

향을 받는 사회적 상호작용 체계이다(Vanberg, 1986, p.75). 시장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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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로 항상 효율적인 제도는 아니며, 시장질서가 얼마나 효율적일지는 시

장을 둘러싼 다른 사회제도와 규칙의 성격에 달려 있다. 

하이에크 역시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 때문에 그는 시장경쟁은 

“적절한 규칙에 의해서 제약될(Hayek, 1973b, p.125)”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즉 하이에크의 시장 및 경쟁의 효율성에 대한 주장은 그 

특정 성격과 무관하게 경쟁 그 자체, 혹은 모든 자생적 질서 일반에 대해

서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시장경쟁이 바람직스러운 것은 경쟁과정

의 작동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이 충족되는 한에서 그러하다. 이 점에서, 

하이에크의 문화진화론은 ‘조건적 진화(conditional evolution)’에 대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Vanberg, 1994). 시장을 제약하는 적절한 규칙으

로서의 조건들은 시장의 게임의 규칙을 정의하며, 이는 일종의 ‘헌법적 규

칙(constitutional rule)’이라고 할 수 있다. 하이에크의 경쟁은 시장을 

제약하는 일반적 행위규칙으로서의 헌법에 의해서 제약되는, 소위 ‘헌법적

으로 제약된 경쟁(constitutionally constrained competition)’인 것이

다(Buchanan and Vanberg, 2002).

이렇듯 시장질서가 얼마나 효율적일지는 시장을 제약하는 여타의 다른 

사회제도들의 성격에 달려 있다면, 하이에크가 자유주의적 입법기구의 중

요성을 강조하는 것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하이

에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규칙과 제도가 진화과정의 산물이기

도 하다면, 입법기구 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공식적 제도 외에도 많은 비

공식적 제도들 역시 시장질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이는 

편익적 시장질서를 가능하게 하는 협조적 행위규칙의 선별을 위해서는 그

에 필요한 여러 제도적 혹은 문화적 조건들이 구비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의 많은 실험경제학 연구들은 공공재 게임과 같은 익명적 다수로 이

루어진 게임의 경우에도 개인들은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무임승차자에 대

한 처벌을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Fehr and Gächter, 

2000). 이들 연구에 의해서 확인되는 한 가지 공통된 사실은 개인들에게 

이기심이 중요한 행위동기인 사실은 분명하지만, 모든 행위가 이기적 동기

를 갖는다고만은 할 수 없으며, 개인들은 공정성(fairness)이나 상호성

(reciprocity) 등에 의해서도 동기부여가 된다는 점이다(최정규, 200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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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배신자나 무임승차자들을 처벌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다면, 이는 사회 내에서 규범을 유지시키고 규범으로부터 이탈하는 

행위가 출현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공동체적 규율을 유지시키고 시장의 

효율성을 보장하는 조건들이 될 수 있다. 

완전경쟁시장의 완전정보라는 가정하에서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은 최적

의 효율성을 낳는다. 그러나 현실의 시장은 그 자체로 완벽한 제도가 아니

다. 따라서, 예컨대 공공재 문제와 같은, 시장실패를 낳는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따라 한 사회의 특정 제도로서의 시장은 효율

성 면에서 각기 다른 결과를 낳는다. 이때 개인들이 공정성과 상호성 등과 

같은 ‘타인을 고려하는 선호(other-regarding preference)’에 의해서 움

직인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회에서 협조적 행위규칙의 생존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이는 결국 시장의 불완전성을 보완하여 결과적인 시장질서의 효

율성으로 연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실에서 불완전한 정보 때문에 시장에서의 계약은 발생 가능

한 모든 상황을 상술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하게 포괄적일 수 없고, 따라서 

필연적으로 시장계약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와 같은 문제를 수반한다. 이

러한 불완전계약에 기인하는 문제는 부분적으로는 적절한 유인설계를 통해 

해결될 수 있지만 이와 함께 조직문화와 같은 문화적 관습 등이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할 수 있다. 조직을 포함하여 그 집단 내에 문화적 관습이 어떠

한가에 따라서 구성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의 구성원들이 얼마

나 공동체에 대해서 협조적 태도를 유지할 것인가는 그 사회에서 공유되고 

있는 문화적 관습 등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은 많은 인류학적 연구들에 의

해서도 뒷받침된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인간사회에서 이타적 행위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것들이 그 사회를 유지하는 데에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한 사회의 소득수준의 형평성 정도에 따

라 그 구성원들의 이타적 혹은 협조적 행위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Bowles et al., 2003). 

더구나 사회 내에서 일어나는 문화전수가 순응적(conformist) 성격을 

가질수록 개인들이공동체의 행위규범에서 이탈하기 보다는 협조적 행위를 

보여줄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Boyd and Richerson, 1985). 개인들이 

매순간 가장 효과적인 대안들을 탐색하여 결정하거나 새로운 관행을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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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에 비용이 소요된다면, 오히려 그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따

르고 있는 지배적인 관행을 모방하는 것이 그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더 합

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 이 경우 순응적 문화전수의 메커니즘이 작동할 가

능성은 높아지며, 순응적 문화전수 메커니즘은 개인들로 하여금 공동체 행

위규범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무임승차의 문제를 제어할 수 있다

(Hodgson, 1996). 또한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적 경험

은 개인들의 행위에 어떤 ‘현저함(prominence)’을 낳고, 이는 협조적 행

위규칙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Sugden, 1989). 

이처럼 시장질서가 협조적 행위규칙을 선별하기보다는 역으로 시장질서

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협조적 행위규칙이 전제되어야만 한다면, 협조적 행

위규칙의 선별에 유리한 조건들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해

질 수밖에 없다. 이는 제도 설계의 문제가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그러한 문화적 조건들이 상당부분 자생적으로 진

화해온 것이라 하더라도 그 사회의 제도적 조건들이 어떠한지에 따라 영향

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때 주의할 점은 제도설계가 반드시 하이에크의 자생적 문화진화와 모

순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하이에크 역시 의도적인 제도개혁의 중요

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그는 “시장경쟁을 가능한 효과

적이고 편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에 의해서 강제되는 법률 체계를 

사용하는 정책이 필요(Hayek, 1947, p.110)”하다고 주장한다. 시장은 

그 자체로 편익적 작동을 보장하는 규칙을 생성, 유지시키는 것은 아니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입법기구로서의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 

하이에크가 일관되게 비판하고 있는 구성주의는 사전적으로 의도된 결과

를 지향하기 위해서 특정한 수단을 통해서 시장과정에 개입하려는 시도이

지, “모든 사람들이 충족시켜야만 하는 조건을 상술하는 일반적 규칙이라는 

형태로 정해질 수 있는 일반적 규제(Hayek, 1960, p.224)”는 구성주의

라는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규제는 오히려 시장원리와 양립가능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장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이다(Hayek, 1973a, p.51).

하이에크가 말하는 문화진화 과정은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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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혁신적 개인들이 자유롭게 시도하고 실험한 새로운 해법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이를 통해 적절한 대안이 발견되고 선별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의로운 행위규칙으로서의 일반적 규제는 하이에크가 강조

하는 발견적 절차로서의 경쟁이라는 시장의 동태적 속성을 보장할 수 있어

야만 한다. 즉 시장에서 적절한 대안들이 발견되는 것처럼 진화 과정에서 

적절한 규칙과 제도가 선별될 수 있기 위해서는 진화 과정은 행위주체들의 

자유로운 시행착오 학습과 경쟁적 선별 메커니즘의 작동이 보장되어야만 

한다. 그러한 진화 메커니즘의 작동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함으로

써 보다 효율적인 행위규칙 선별에 유리한 조건들을 창출하려는 시도와 특

정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특정 수단을 통해서 진화 과정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구분되어야 한다. 후자가 경쟁적 진화 과정을 억제하고 그 자생적 

결과를 왜곡한다는 점에서 하이에크가 말하는 구성주의에 해당되는 반면 

전자, 즉 규칙을 통해서 진화 과정을 제약하는 것은 진화 과정과 양립 가

능할 뿐만 아니라 진화의 편익적 성격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일 수 

있다. 

통상적인 시장에서 새로운 대안들이 실험될 수 있는 것처럼 문화진화 과

정에서도 개인들은 다양한 대안들을 실험하는데, 여기에는 새로운 규칙이

나 관행에 대한 실험이 포함된다. 조직 내 규칙이 조직 구성원들에 의해서 

설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 내 규칙 역시 참여자들에 의해서 자유롭게 

설계될 수 있다. 이것이 자생적 질서로서의 시장과 배치되지는 않는다. 왜

냐하면 자생적 질서의 효율성을 보장하는 규칙 체계가 그 기원에서 있어서

도 반드시 자생적일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하이에크도 인정하듯이, “결과

적인 질서의 자생적 특성은 그것이 의존하는 규칙의 자생적 기원과는 구분

되어야 하며, 그리고 자생적으로 묘사되어야만 하는 질서가 전적으로 의도

적 설계의 결과인 규칙에 의존하는 것도 가능하다(Hayek, 1973a, 

p.45).” 그렇다면 시장 경쟁의 편익적 작동을 돕는 제도적 조건이 어떠한

지를 상술할 수 있다면, 그러한 조건의 설계는 가능할 수 있다. 즉 적절한 

제도설계를 통해 협조적 행위규칙의 선별에 유리한 조건을 창출함으로써 

결과적인 전체 시장질서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생적 진화 과정으로서의 시장 과정이 의도적인 제도

설계와 반드시 충돌하는 것은 아니며, 양자는 오히려 상호 필연적 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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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시장이 편익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조

건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문화진화의 과정에서 협조적 행위규칙의 선별에 

유리하도록 진화 과정을 제약할 수 있는 규칙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진화는 인간이 원하는 것에 의해서 안내될 수도 없고 인간이 

원하는 것을 항상 낳는 것도 아니(Hayek, 1988, p.74)”라는 하이에크의 

주장이 진화 과정이 바람직스러운 성격을 갖도록 유지 혹은 보장할 수 있

는 일반적 규칙을 통해서 제약하고, 적절한 제도 개혁에 의해서 시장의 일

반적인 작동 성격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

하지는 않는다. 

시장은 그 자체로 완벽한 제도가 아니며, 시장을 둘러싼 다른 공식적, 

비공식적 제도들과 상호작용하는 체계이다. 따라서 시장질서가 사회 전체

적으로 바람직스러운 결과를 낳기 위해서는 적절한 제도적 요건들을 필요

로 한다. 한편으로는 협조적 행위규칙의 생존을 위해서는 개인들의 무임승

차 행위를 제어하고 공동체 규범에 순응하도록 만드는, 자생적으로 진화한 

관습과 사회적 관행들이 도움이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사

회문화적 조건들이 작동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들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설

계의 노력 역시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노력이 하이에크의 자생적 

문화진화와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적극적인 제도설계의 가

능성이 고려될 때, 자생적 시장질서와 문화진화에 대한 하이에크의 주장은 

이론적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다.

Ⅵ. 요약 및 결론

하이에크의 자생적 질서는, 하이에크 자신의 집단선별에 대한 언급에도 

불구하고, 개체선별이라는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하이에크의 

문화진화가 개체선별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과 그 결과가 효율적 

결과를 낳는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시장과정이 효율적 결과를 낳기 

위해서는 협조적 행위규칙이 선별될 수 있어야 하지만 하이에크의 문화진

화를 개체선별의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시장의 익명성과 이동가능성으로 

볼 때 시장과정을 통해 협조적 행위규칙이 선별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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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오히려 시장 외부의 또 다른 사회문화적 선별 메커니즘에 의해서 협조적 

행위규칙이 이미 전제되어 있어야만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식적, 비공식

적인 제도적 요건들을 필요로 한다. 무임승차를 제어하는 자발적인 배신자 

처벌 메커니즘이나 구성원들이 공동체의 규범을 준수하도록 하는 순응적 

문화전수 메커니즘 등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한 사회문화

적 조건들은 시장을 포함한 다른 사회제도들과 상호작용 속에서 자생적으

로 진화한다. 예컨대 조직문화나 공동체 관습 등에 의해서 그 사회의 문화

전수 메커니즘은 달라질 수 있다. 

시장 역시 공동체에 존재하는 하나의 제도이며, 더구나 한 사회에서 어

떠한 행위규칙이 선별될 것인가는 추상적 의미로서의 시장 일반이 아닌 그 

사회가 처한 구체적인 시장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즉 시장의 발

달 정도에 따라 구성원들의 협조적 행위의 정도 역시 달라질 수 있다. 시

장으로의 통합 정도가 클수록 협조적 행위가 더 많이 발견된다는 Henrich 

et al.(2005)의 연구결과는 시장과 협조적 행위는 상호 배타적이기보다는 

반대로 보완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시장참여자들의 

협조적 성향은 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야기되는 비효율성을 완화시킬 수 있

다.

또한 하이에크의 문화진화 과정에서 제도설계 역시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어떠한 행위규칙이 선별될 것인가는 그 사회의 제도적 조건

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서 시장경쟁의 편익적 작동을 돕는 제도적 조건을 

상술할 수만 있다면, 협조적 행위규칙의 선별에 유리한 조건의 설계는 가

능할 수 있다. 이것이 하이에크의 자생적 시장과정과 결코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자생적 시장질서의 행위규칙이 반드시 그 기원에서도 자생적일 필

요는 없으며, 반대로 의도적인 설계의 결과일 수 있음은 이미 하이에크도 

지적한 바 있다. 물론 어떠한 제도가 설계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는 구체적

인 현실의 문제이며, 이때 그 제도는 여전히 발견적 절차로서의 경쟁이 갖

는 시장의 동태적 속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는 사회정책의 핵심

적인 과제일 것이다. 현실의 시장경제하에서 협조적 행위규칙을 통해 시장 

질서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그 사

회가 처한 구체적인 현실적 조건하에서 강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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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들의 자유로운 제도적 실험과 시장의 상호작용 속에서 시장에 적합

한 제도가 선별되고, 주어진 제도적 조건 하에서 적절한 행위규칙이 선별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선별된 행위규칙은 시장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면

서 새로운 제도적 실험을 수반한다. 이처럼 제도와 행위규칙 간의 상호작

용 속에서 결과적인 시장질서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집합적 주

체, 예컨대 정부의 새로운 제도설계가 협조적 행위규칙 선별에 유리한 조

건을 창출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하이에크의 자생적 질서와 사회계

약적 논의의 접점일 것이다. 헌법적 틀을 포함한 적절한 제도설계의 가능

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때 하이에크의 문화진화론과 자생적 질서론은 이

론적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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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ayek’s theory of cultural evolution should demonstrate that 

spontaneous social order is the result of the individual selection 

and the market oder can satisfy the condition under which 

cooperative behavior rules can be selected. However, for the fact 

that the market transactions are usually carried out by a lot of 

anonymous persons, the condition is difficult to be satisfied in 

market order. But it dose not mean that market oder cannot but 

be inefficient. There may be particular conditions under which the 

cooperative agents can survive, and it suggests that institution 

design be necessary for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market 

transaction can result in benefit order. Market is embedded 

among many other social institutions, and market order is not 

spontaneous in itself, but should be understood in the process of 

interaction with the surrounding social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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